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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South Korea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mostly promoted by the 
political leader’s motivation to extend their power. The typ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motivations. First, the amendment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selected amendment bill in 1952 and the Park’s amendment bill allowing the third term
in 1969. Second, the amendments to perpetuate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amendments in 1954 
and the Park’s “Yushin” constitution in 1972. Third, the amendments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include 
the cabinet charter constitution in 1960 and the amendment bill regulating 5-year term for the president
in 1987. Fourth, the amendments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include the Park’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62 and the Chun’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80. Recent discussions on an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related to power structure and decentralization,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national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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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헌법은 급변하는 한국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 시작하여 1987년 제9차 개정헌

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주화 이전의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표면

화될 때 집권연장을 위해 집권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헌법개정은 재집

권과 영구집권을 도모하여 국민적 저항에 의해 정권 자

체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4월 전두

환 대통령의 호헌조치에 따른 6월 항쟁의 산물로 만들

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현행 헌법(제9차 개

정헌법)은 민주화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통

령의 독단적 정국운영과 임기말 권력누수현상 등으로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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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 1월 22일에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통일

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분점인 내각제 개헌을 

시작하였고,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이 제15대 대통령

후보단일화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였다. 마찬

가지로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이 제16대 대통령후보

단일화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친노그룹과 반노그룹 간에 

내각책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

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에 대연정을 제의

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eo, 2010: 140).

어느 국가이든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치개혁은 

그 국가의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헌법개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변경하는 중대한 행위

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개정과는 달리 엄격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헌법개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가 주도하여 개헌안을 발의하지만 그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개정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개방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수렴되고 집약되어 헌법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Jeong,  2010: 

12). 하지만 한국의 역대 헌법개정은 국가의 시대적 소

명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례보다는 집권자

의 권력안정을 위해 활용된 측면이 많다. 2016년 탄핵

정국과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1987년에 개정된 현

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도 정치권의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되는 측면이 강

하여 헌법개정논쟁도 권력구조문제(Park, 2008; Ko, 

2009)와 대통령 임기문제(Jeon, 2014; Myung, 2014)

가 핵심이며, 지방자치보장문제(Huh, 2015; Kim, 

2013; Lee, 2005; Kim, 2009)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문제(Kim, 2009)는 개정논의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개정을 

추진한 정치적 동인이 집권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보아 역대 헌법개정의 사례들을 유형화

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한

국의 제헌헌법(1948)에서 제9차 개정헌법(1987)까지로 

제한하여 문헌조사법과 사례분석법을 통해 각 헌법개

정의 정치적 동인을 권력구조문제와 대통령선출방식문

제로 나누어 이론적 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헌법개정의 정치적 동인에 따른 사례를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항쟁반영

을 위한 헌법개정’, ‘쿠데타와 혁명에 따른 정권창출을 

위한 헌법개정’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검토하여 최근 

탄핵정국에 따른 헌법개정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집권위기에 대한 

헌법개정 동인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집권위기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처

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광

복이후 역동적인 정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더

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국가가 처한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대통령의 집권

위기에 있어 일정한 규범성을 지니게 되며, 그 규범성 

속에서 공통적인 집권위기의 동인들이 반복하여 작동

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집권위기에 

따른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문제와 대통령선거방식에서 

규범성과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헌법개정에서 권력구조문제이다. 한국은 광복

이후 어떤 정치세력도 서구적 민주주의의 도입에는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정부형태인 내각책임제와 대

통령제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였다. 한국의 제헌헌

법은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정부형태, 즉 내각책임제

와 대통령제를 모두 수용하면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

기적 가치를 무시하였다. 한국의 권력구조는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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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채택하

였는데, 이는 각각의 정부형태가 지닌 권력구조에 대한 

이념적 성찰없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정

치적 야합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권력

구조는 헌법의 규범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정

치지도자의 취사선택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내각책임제

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는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과정

에서 국가의 통치원리를 왜곡하였는데, 그 출발점은 이

승만 정권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의 헌법제정은 내각책

임제를 골격으로 준비하였으나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제에 대한 집착으로 내각책임제가 가미된 대통령제가 

채택되어 1987년 6월 민주화 이전까지 제1공화국의 대

통령제,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제3～6공화국의 대

통령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듯 한국에서 권

력구조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논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강해 국민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선호도 차이는 

헌법개정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

한 인식, 즉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

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

법에서 정하는 권력구조가 국민주권을 반영해야 한다

는 당위성을 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Park, 2008: 

214). 이에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논의

는 어떤 정부형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

헌논의의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정부형태를 채택하느냐 문제는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

하느냐 하는 문제와 동일시된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

부형태로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느

냐의 문제는 국민주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Ryu, 

2006: 135).

다음으로, 헌법개정에서 대통령선출방식문제이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통상적인 헌법개정의 사유가 아닌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

론화 과정이 생략되었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1948년 헌

법제정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는

데, 헌법개정이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이 아닌 대통령

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이승만 정권

에서 1952년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과 1954년 제2

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에

서 제6차 헌법개정(삼선개헌)과 제7차 헌법개정(유신

헌법)이 있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단임 대통령제)이 이에 해당된다. 이승만 정권에

서는 대통령선거방식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국

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의 철폐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였다. 박정희 정권

에서는 대통령선거방식을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중임제한 규정

을 완화하고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하

였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대통령선거방식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중임효과가 있는 7년 단임 대통령제를 위

해 헌법개정을 이용하였다.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선거방식은 집권자의 당선가능

성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대통

령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와 결선투표제가 일반

적 현상임에도 민주화 이전에는 집권자의 당선 가능성

에 따라 국회 혹은 선거인단(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와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 시기의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은 권위주의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이 시기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은 시대적인 요구보다는 정권장악과 권력유지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였다.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에서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해서 

자신의 재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혹은 대통

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는 집권위기에 따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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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획책하는 선거방식이었다.

결국 한국정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제6공화국의 

1987년 헌법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헌법개정이라는 합

법적 절차를 통해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박정희-전두환

의 군부정치가 연속되었다(Kil, 1995: 109). 이에 본 논

문의 분석틀은 대통령의 집권위기라는 정치적 변수로 

‘대통령선거방식’과 ‘대통령임기제한’을 설정하였으며, 

헌법개정의 사례를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영구집

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분류하였다. 

Ⅲ.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와 헌법개정의 

사례 검토

한국은 광복이후 민주적 헌법이 도입되었지만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집권위기적 동인에 의해 헌법개정이 

잦았다. 한국의 헌법은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국에서 헌법개정

은 한국사회의 근원적 변화요인에 따른 문제보다는 정

치권력의 창출, 유지, 연장을 위한 도구적 특징을 지녀 

통치세력의 집권위기를 타개하려는 수단적 성격이 강

했다. 본 논문은 한국헌법의 개정유형을 대통령 등 집

권세력의 집권위기 요인에 따라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

정’,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항쟁반영을 위

한 헌법개정’,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과 같이 4가

지로 분류하여 헌법개정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의 헌법개정은 혼란한 정치환경에 기인하는 경

향이 있다.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처한 국가적 위기요

인을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져야 하지만 한국

에서는 집권세력이 재집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한국에서 헌법개정이 재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작동한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1952년의 발췌개헌(제1차 개정헌법)과 박정희 대통령

의 집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969년의 삼선개헌(제6

차 개정헌법)1)이 있다.

우선, 제1공화국의 제1차 개정헌법(제2호 헌법)은 한

국전쟁이 계속되는 1952년에 이루어졌다. 1948년 제헌

국회가 성립되면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당은 

제헌헌법과정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권력구조

를 놓고 이승만과 대립하였지만 이승만의 권위에 밀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 집

권여당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대 국무

총리 선출문제를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을, 한국

민주당은 김성수를 지지하는 등 갈등관계가 표면화되

었다. 여기에 초대 내각에 한국민주당의 이인(법무장

관)과 김동인(재무장관) 만이 입각되자 이승만 대통령

과 한국민주당의 갈등관계는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이

에 한국민주당은 1949년 2월에 임시정부세력인 대한국

민회와 통합해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여 내각제 개헌을 

모색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과의 정면대결을 강화하였

다(Kim, 2008a: 86).

이런 와중에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

거에서 210명의 국회의원 중 여권세력은 대한국민당 

24명, 국민회 14명, 대한청년당 10명, 일민구락부 3명, 

대한노총 3명, 여자국민당 1명, 한국부인회 1명, 중앙

불교위원회 1명으로 총 57명이었으나 야권세력은 민주

국민당 24명, 사회당, 2명, 민족자주연맹 1명, 무소속 

126명으로 총 153명이나 되어 여권세력을 압도하여 

1952년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

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간

접선거방식이 아닌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방식인 대통

령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Kim, 2015: 217).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11월 28일에 대통령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반대 143

표 대 찬성 19표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1) 제7호 헌법(제6차 개정헌법, 1969)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하되,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삼선개헌(三選
改憲)’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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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외자유당과 친이승만 세력인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등을 통해 자신이 주

도한 개헌안이 부결된 것을 규탄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한 개헌안 부결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1952년 4월 17일 

123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

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

령은 1952년 5월 14일에 지난 1월 18일에 부결된 대통

령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다시 제

출하였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을 

관철시키고자 내각제 개헌반대운동, 국회해산운동, 내

각제 개헌추진세력에 대한 국제공산당의 연루설, 개헌

동조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위협 및 탄압 등을 자행

하였다(Kim, 2004: 330-336).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가 각자의 개헌안을 두

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자 1952년 5월 19일에 자유당 잔

류파는 민우회와 함께 장택상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신
라회’를 만들었으며, ‘신라회’가 중심이 되어 이승만 대

통령이 제출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국회가 국무위

원을 불신임하는 권한을 삽입시켜 발췌개헌안을 성사

시켰다. 1952년 7월 4일에 군인과 경찰에 의해 포위된 

부산의 임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185명 중 166명

이 토론과정도 생략한 채 기립투표방식으로 찬성 163

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동년 7월 7일에 

공포되었다(Kim & Yun, 1987: 15). 발췌헌법은 국회

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변경시

켰으며, 1958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득표율 74.6%로 당선되었다. 

다음으로, 제3공화국의 제6차 개정헌법(제7호 헌법)

은 1969년에 이루어졌다.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

(제6호 헌법, 1962) 제69조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

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1971년 실시되는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은 헌법상 출마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은 국회에서 개헌에 필요한 개헌의석 ⅔이상을 확보한 

상황 속에서 1968년 12월과 1969년 1월 7일에 민주공화

당 윤치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위협과 경

제건설의 가속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

력이 필요함으로 중임금지조항을 포함해 개헌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정부는 개헌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1969년 1월부터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

자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개정을 천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문제를 

통해 ‘나와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고, 개헌안이 국

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신임한 것으로 간주하

며,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즉각 물러나겠다’
고 하였다(Kim, 2000: 535). 하지만 야당인 신민당이 

1969년 7월 17일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삼선개헌 반

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개헌반대투쟁을 전개하

는 상황에서 동년 8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반공연맹’, ‘대한재향군

인회’, ‘경제인연합회’ 등 50여개 친정부성향의 사회단

체가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들의 반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은 1969년 9월 9일 제72회 정

기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였지만 동

년 9월 14일 야당 국회의원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봉쇄

시킨 가운데 여당성향의 국회의원 122명이 참석하여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동년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는 찬성 65.1%, 반대 31.4%로 개헌안이 확정

되어 동년 10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제3공화국의 제6

차 헌법개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권유지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3선까지 가

능하게 하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득표율 

53.2%로 당선되었다. 

2.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의 헌법개정은 국민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차단하고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도구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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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정권붕괴의 단초가 되게 한 사례는 이승만 대통

령에 의한 1954년의 사사오입헌법(제2차 개정헌법)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1972년의 유신헌법(제7차 개정

헌법)이 있다. 

우선, 제1공화국의 제3호 헌법(제2차 개정헌법)은 

1954년에 이루어졌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

대 민의원선거는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

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법개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이승만

의 종신제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구집권을 공식

화 한 선거였다.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난립하는 입후보자를 방지하고 집권

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으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

하였으나 전체 의석의 56.2%인 114석을 확보하였다

(Chong, 2003: 236). 따라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

은 제3대 민의원선거이후 개헌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에 대한 정치적 위협과 회유를 통해 34명을 자유

당에 입당시킴으로써 개헌정족수인 136석을 확보하였

다(Kim, 2008b: 92).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가 개헌정족수를 확보하자 

1954년 9월 6일 소속의원 136명이 서명한 개헌안이 국

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에 표결하였다. 동 개헌

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인 136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개헌안 의결정

족수 계산에 수학의 사사오입 원리를 활용하여 동년 11

월 29일에 재적의원 203명의 ⅔는 135표라고 주장하면

서 동년 11월 27일의 개헌안에 대한 부결선언을 취소하

고, 부결된 개헌안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으며, 동

년 11월 29일에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제3호 헌법(제2차 헌법개정)에 따라 초

대 대통령은 3선 제한이 철폐되어 무제한 입후보가 가

능해졌고, 대통령이 궐위될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

을 승계할 수 있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권력안정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사오입개헌에 의해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

령은 득표율 70%로 당선되었다.

다음으로, 제4공화국의 제8호 헌법(제7차 개정헌법)

은 1972년에 이루어졌다. 1969년 제7호 헌법(제6차 헌

법개정, 삼선개헌)으로 장기집권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

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대결하여 득

표율 53.2%로 승리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

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표출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그런 와중에 동년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

거에서 민주공화당이 113석(지역구 86석, 전국구 27석)

으로 과반수 의석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신민당도 89

석(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을 차지하며 원내에서 개

헌저지선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

원선거를 통해 정치적 위기를 실감하였다. 국회에서는 

집권당의 독주체제가 불가능하면서 여야대립이 심각했

을 뿐만 아니라 재야 및 학생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대회, 산업화 과정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불만 

등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Kim, 2014: 107). 여기에 

1970년 2월 10일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에 의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후퇴를 진행시킨 반면에 북

한과 소련,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한국안보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해 헌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동년 

10월 25일에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개헌안(유신헌법)

을 공고하였고,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확정하여 동년 12월 27일에 공포하

였다(Han, 2008: 281-282).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방식이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

의원의 간접선거로 변화되었고, 1972년 12월 23일에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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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0%로 당선되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추진한 표면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안보’와 ‘통일’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장

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여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제7차 개정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은 통

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선제와 중임제한규정의 

삭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헌법개정절차도 이원화시켜 국회에서 발의한 헌법개정

안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여 영구집권

을 보장받았다(Lim, 2012: 186-187).

3.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의 권력연장내지는 영구집권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감을 극대화시켜 사회전반을 변화

시키는 헌법개정을 하도록 하는 사례로는, 4.19혁명에 

따른 1960년의 내각책임제 헌법(제3차 개정헌법)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5년 단임대통령제 헌법(제9

차 개정헌법)이 있다.

우선, 제2공화국의 제4호 헌법(제3차 헌법개정)은 

1960년에 이루어졌다. 제3차 헌법개정은 1960년 3월 

15일 제1차 마산시위에서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 발생

한 일련의 민주화운동으로 제1공화국의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은 

장기독재와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정치권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져 이승만과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

통령선거에서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부정선

거를 저질렀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무효를 주장

하였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심각한 수

준에 도달하였다. 1960년 3월 15일에 시작된 제1차 마

산시위는 제2차 마산시위로 이어졌고, 제2차 마산시위

를 기점으로 시위양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넘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로 바뀌었다. 동년 4

월 18일 고려대학교 시위와 ‘피의 화요일’로 불리는 동

년 4월 19일 시위는 이승만 정권에게 치명적이었다. 이

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통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였

으나 시위는 전국적 양상으로 격화되어 동년 4월 25일

에는 대학교수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의 퇴

진과 재선거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동년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발표하고, 사임서를 동년 4월 27

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임서가 처리되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전후하여 혼

란한 정국수습을 위한 여러 대안들, 예를 들어 자유당 

혁신파와 민주당 구파가 주장한 개헌 후 국회를 해산하

고 새로운 국회가 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 국회해산 후 정⋅부통령 직선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병행하자는 것, 민주당 신파가 주장한 기존의 헌법으로 

정⋅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새로

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정국수

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주도권을 가진 민주

당은 국회를 즉시 해산할 경우 정치적 공백에 따른 무질

서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 국회

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여야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헌

법개정 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민의원 총선거를 실시하

며,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거한다는데 합의하

였다(Lee, 2010: 222-226).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는 여야의 합의

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년 4월 29일에 국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내각책임제개헌 기초위원회’는 

동년 5월 10일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된 개

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동년 6월 10일 이전

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국회에 상정한 개헌안은 

7일 이내에 표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60년 

5월 11일에 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안되

어 30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친 후 1960년 6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동년 6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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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헌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시켰으며, 동년 

6월 15일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18명 중 211명이 참석

하여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제3

차 개정헌법으로 내각책임제가 도입된 후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민의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233

명 중 175명으로 의석률이 75.1%로 다른 정당을 압도하

여 민주당에 의한 정국운영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제6공화국의 제10호 헌법(제9차 개정헌

법)은 1987년에 이루어졌다. 신군부의 전두환이 주도

한 제9호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에 의해 성립된 

제5공화국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7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 당시 국민들의 민

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신군부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되었다(Shim, 2009: 346-350).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를 포함한 의석률

은 민주정의당이 53%, 신한민주당이 24%, 민주한국당

이 12%, 한국국민당이 7%로 민주정의당이 안정적 의석

을 확보하였으나 득표율에서는 민주정의당이 35.2%, 

신한민주당이 29.3%, 민주한국당이 19.7%, 한국국민

당이 9.2%로 전두환 정부와 민주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인 지지가 위험수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2) 제12대 국

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를 통해 

강한 야당이 되자 전국에 민주화 바람을 확산시켰다. 

신한민주당은 1985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개헌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부각

시켰다. 이에 1986년 1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

설에서 개헌은 1988년 평화적 정권교체가 끝나고 1989

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개헌불가’를 표명하였다. 전

두환 대통령의 ‘개헌불가’로 1986년 2월 4일 서울대에

서 대학생 1000명 이상이 모여 ‘파쇼헌법철폐투쟁위대

회 및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식’을 개최하였고, 동

년 2월 12일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

로 1천만 개헌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동년 4월 30일 청와대 3당대표회담에서 국회가 합의한

다면 ‘임기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년 6월 

24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개헌논

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

제와 민주정의당의 내각책임제라는 첨예한 입장차이로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으며, 신한민주당이 동년 9월

에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탈퇴하였다. 한편, 

1986년 12월 24일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가 여당과 

교감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1987년 4월에 김영삼과 김대중 등 74

명의 국회의원은 신한민주당을 탈당한 후 통일민주당

을 창당해 직선제 개헌을 제외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

였다.

이처럼 여야합의에 의한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평

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

여, 국론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개헌논의를 지양한다

는 ‘4.13호헌조치’를 감행하였다. ‘4.13호헌조치’는 각

계각층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동년 5월 27일 

재야세력은 통일민주당과 연대하여 ‘호헌반대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를 결성시켜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확산시켰다. 1987년 6월 

국민적인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발생하자 전두환은 동년 6월 24

일 김영삼의 양자회담을 통해 사태해결을 모색하였으

나 직선제 개헌이 합의되지 않은 채 양자회담이 결렬되

었다. 동년 6월 26일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이 참여하

는 대규모투쟁이 발생하고, 학계-문화계-종교계 등이 

민주시국선언을 하면서 민주화투쟁을 지속하자 동년 6

월 29일에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

선제 수용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기 

2)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중선거구제도, 전국구 의석배분방식,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성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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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987년 7월 1일 여야 8인 정치회담이 개최되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동년 9월 16일까

지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 여야합의를 도

출하였다. 동년 9월 18일에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합의

에 의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2일 국

회의결을 거쳐 동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 찬성으로 통과되어 동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으

나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Moon, 

1988: 286).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5년 단임대

통령제가 도입되어 제13대 대통령선거가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모두 출마하였지만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

보가 득표율 36.6%로 당선되어 민주화 정신이 훼손당

했다.

4.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의 헌법개정은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

합법적인 권력창출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헌법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성공한 후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 헌법(제5차 개정

헌법)과 전두환이 12.12군사쿠데타를 성공한 후 도입

한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제8차 개정헌법)

이다.

우선, 제3공화국의 제6호 헌법(제5차 헌법개정)은 

1962년에 이루어졌다. 1960년에 3.15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가 국민들의 기

대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위기적 요인들을 해결하지 못

하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에 의한 군사쿠

데타가 성공하였다. 박정희는 쿠데타 당일에 ‘군사혁명

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회를 해산하였으며, 일체의 정당 및 사

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박정희는 동년 5월 

19일에 ‘군사혁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
로 변경하고, 동년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동년 7월 

3일에는 ‘국가개건비상조치법’ 제2조에 따라 최고통치

기관의 지위를 가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에 취임

하였다. 한편 군사정부는 1961년 8월 12일 정권이양시

기에 관한 ‘8.12성명’을 통해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

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1963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

여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

였다. 이에 신헌법에 대한 논의는 ‘8.12성명’에 따라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산

하 ‘헌법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어 동년 10월 

23일 헌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헌법개정안은 국가재

건최고회의가 1962년 10월 8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동년 11월 5일 공고되어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

친 후 동년 12월 6일에 국민투표에 부의되었다. 동년 

12월 1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개정안은 찬성 78.78%로 확정되어 동년 12월 26

일에 공포되었으나 개정헌법은 1963년 12월 17일에 

시작되었다(Joh, 2016: 60-66). 1962년의 제5차 개

정헌법(헌법 제6호)은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직선제로 

환원시켰고, 단원제 국회와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를 

채택하였다. 

1962년 12월 제5차 헌법개정 이후 군정에서 민정으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의장은 혼란을 야기하였

다. 1963년 2월 27일 민정불참을 선언하였지만 동년 3

월 16일에는 군정을 4년간 연장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정국을 경색시켰다.3) 박

정희 의장은 군정 4년 연장이 미국과 국민의 저항을 불

러오자 동년 4월 8일에 3.16의 군정 4년 연장을 보류하

였으며, 당에서 공천하면 대통령 출마 용의가 있다고 

발표해 혁명공약을 파기하였고, 동년 5월 27일 민주공

화당은 박정희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1963년 10

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은 

득표율 46.6%로 당선되었다.

3) ‘3.16성명’에서 박정희 의장은 만약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2.27선언’을 실행하고, 혁명정부는 민정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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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5공화국의 제9호 헌법(제8차 개정헌법)

은 1980년에 이루어졌다. 1972년의 제8호 헌법(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감을 누적시켜 1979년 10월 부마사태를 불러 왔고, 

이 부마사태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와중에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이 발

생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10.26사건 이후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

회의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10대 대통령에 선

출하였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위기관리정부

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 헌

법에 의해 구성되는 새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

였다.4) 그런 와중에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을 중심

으로 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없이 계엄사령

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체포하는 군사쿠데타

를 일으켜 군부권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

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신군부에 의한 불안정한 지

배가 시작된 1980년 4월 학생회부활운동, 어용교수퇴

진, 병영집체거부투쟁 등을 통한 대학가의 학원민주화

투쟁은 5월 들어 민주화 정치투쟁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 5월에 학생들은 교내시위를 가두시위로 변화시

켜 소위 ‘서울의 봄’과 같은 시위에서 비상계엄해제, 유

신잔당타도, 언론자유보장, 정부개헌중단, 노동3권 쟁

취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확대를 시작으로 5월 18일 ‘계엄령포고 제10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대학휴교,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사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김대

중을 비롯한 정치인 26명을 연행하였다. 특히, 광주에서

는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에 따른 계엄군의 탄압으로 인

해 광주민주항쟁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어 많

은 희생이 발생하였다(Korea Modern History Research 

Institute, 1990: 106). 광주민주항쟁이후 신군부의 전

두환은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동년 8월 16일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규하 대통령을 퇴진시

키고, 동년 8월 27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

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동년 9월 1일에 취임하였다

(Chung, 2012: 191-192). 

제5공화국의 헌법인 제8차 헌법개정은 1980년 3월 

14일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어 동

년 9월 9일에 제11차 정부개헌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개헌시안이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며, 동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91.6%로 통과되어 동년 10월 27일

에 공포⋅시행되었다. 제9호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7

년 단임 대통령제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중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당

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5) 

결과적으로 1979년 10⋅26사태와 12⋅12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민주항쟁’을 

탄압하면서 등장한 1980년 헌법으로 1981년 2월 25일

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득표율 90.2%를 얻은 전두

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군사정권을 연장하

였다(Sung, 2013: 136).

위에서 살펴본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따른 헌법

개정의 정치적 동인은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권창

출과 정권연장에 대한 권력욕이 대부분 작용하였다. 그

러나 반대로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저항이 헌법개정의 

정치적 동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헌법개정의 정치

적 동인이 재집권, 영구집권, 권력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일 경우에 헌법개정은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권

력안정화가 강화되는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대통령선

출방식과 대통령임기연장이 핵심이었다. 반면에 헌법

개정의 정치적 동인이 국민항쟁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4) 당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선출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 신한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3개월 이내에 개헌을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헌법에 의해 직접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연합(윤보선, 김대중, 함석헌)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과 거국내각구성, 3개월 이내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5) 개헌심의과정에서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학생시위와 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제가 설득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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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헌법개정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더

라도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제한하는 헌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Ⅳ. 탄핵정국과 헌법개정의 과제

2016년 10월 24일 JTBC에 의해 ‘최순실 국정운영 개

입의혹’이 본격화되면서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촛불집

회가 시작된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요

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2016년 12월 3일 국

회의원 우상호 등 171명은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동년 12월 9일에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234명이 찬성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유

인 헌법위배행위와 법률위배행위와 관련한 13개 항목

에 대해 92일 동안 17차례의 변론과 26차례 증인신문을 

통하여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

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사유는 박근혜 대통

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대통

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

법 제68조 2항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2017년 5

월 9일에 실시되어 대통령 당선자는 다음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의 안

철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등 15명이 입후보하여 문재인 

후보가 13,423,800표를 얻어 득표율 41.08%로 당선되

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구-경남-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역에 기반한 진보와 보수의 양자대결

구도가 희석되었으며, 안보이슈에 따른 세대별 투표성

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Jemin Ilbo, 2017.5.1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先 개헌 後 대통

령선거이냐, 先 대통령선거 後 개헌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각 당의 대통령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

민, 정의당 심상정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데 동의하였

다. 한편,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

산하는 정부형태에는 동의하였지만 세부적인 정부형태

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

보는 4년 중임제를,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를 표명하였다. 특

히,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였다(New1, 2017.4.1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전국적

인 촛불집회는 과거 1960년 4.19혁명이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국민여론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은 헌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도 2017년 5월 여야 원

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내년(2018)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재확인했으며, 2017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에서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

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하였다(Hankyoreh, 2017.7.16.). 정

세균 국회의장도 2017년 7월 17일 제69주년 제헌절 경

축사에서 ‘2018년 3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5월 국

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New1, 2017.7.17.).

이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10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개정이 여야 정치권의 ‘권력나눠먹기’가 아니

라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개헌논쟁들을 잘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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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이다. 1987년 헌법체제

는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로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

폐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헌법개정 논의에서 권력구조

는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이 대안으

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36명은 권력구조개편

에 대해 30명 이상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여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外治)를 

맡고, 다수당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

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Moneytoday, 2017.7.17.).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의 유력정치인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3사의 심층출구조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

임제 35.1%,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 30.7%, 이원집

정부제 15.4%, 의원내각제 6.6%로 의원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65.8%로 높았

다(Daum News, 2017.6.9.). 특히, 동일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국민

들이 53.7%로 정당과 국회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국

민정서와 동떨어진 권력구조개편은 헌법개정의 정당성

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지방분권에 관한 논쟁이다. 지방분권은 중앙

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이 자율적 결정권한

과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는 김대중 정부가 1999년에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

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문재인 대

통령은 지난 6월 1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언급하여 지방의 권한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New1, 2017.7.19.). 헌

법개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헌법 조항에 ‘지방

분권형 국가’임을 표명할 것인지의 여부에서 시작하여 

자치입법권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 조직 자율성 확보 

등 많은 난제가 예상된다. 최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

면,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

겠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하여 5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Seoul, 2017.7.17.)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셋째,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논쟁이다. 2002년 제16

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를 건설되는 행정수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 2004년 행정수도이전계획에 착수하였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를 통해 

위헌을 결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건설되

었고, 2012년부터 정부부처가 이전되자 국가운영의 효

율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다. 특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국가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겠다고 공약하였

다. 최근 국회의장실이 2017년 7월 12일부터 2일간 한

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규

정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에 대해 찬성 49.9%, 반대 44.8%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헌법개정에서 행정수도의 

명시문제는 동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인 서울이 60.7%, 

인천-경기가 49.0%로 반대하여 수도권이 반대할 경우

에 행정수도 이전은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Hankook 

Ilbo, 2017.7.17.). 따라서 행정수도를 개정헌법에 명

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헌법개정

의 당위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논쟁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대

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18세로의 선거연

령 하향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정부

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를 위해서 국민투표의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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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의 검토, 18세로 선거연령의 하향 

및 투표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며,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를 위해서 정당가입에 대한 연령제한의 폐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권

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의 도입 등과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편도 주장하였다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2017: 

31).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를 확대

하려는 정치개혁은 국민주권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정

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이해득실을 배제하는 대안이 마

련되어져야 한다.

탄핵정국에 따른 헌법개정과 관련해 위에서 제기한 

과제는 2018년 6월로 예상되는 헌법개정이 가능할 지

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현행 헌법이 지

닌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는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권력구조개편문제, 

지방분권문제, 행정수도 헌법명시문제, 국민참여 정치

개혁 등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2018년 6

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이 

만들어준 2016년 탄핵정국이 만들어 준 헌법개정의 기

회를 권력쟁취적인 입장이 아닌 국민주권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결 론

한국에서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치혁

명성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헌법개

정이 정치적 시녀로서 작동할 때는 국민주권을 기반으

로 하는 헌법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후진성을 

보여준 반면에 국민과 괴리된 통치행위가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현상에 직면할 때는 국민적 저항성을 통해 헌

법이 가진 당위성을 회복하려는 정치혁명이 일어나기

도 하였다. 한국정치에서 후진성과 정치혁명성이 헌법

개정과정에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용한 역사성

이 미천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인 권

력지향적인 왕조적 통치행위를 극복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한국정치의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민주화는 한국헌법과 한국정치의 전환점

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전까지 헌법개정은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도구적 장치로서 활용되는 특징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헌법개정으로 인한 왜곡

된 한국정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반

영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헌법

의 개정동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속에서 통치자가 직

면한 집권위기를 타개하고자 야권과 국민의 동의에 관

계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강압적 방법에 의해 권력

연장에 유리한 대통령 선거방식을 채택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안정적인 대통령 당선 가능

성과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확보하고자 발췌개헌과 사

사오입개헌을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권도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을 통해 권력연장의 안정장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전두환 정권도 직접선거를 통한 정권창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그렇

지만 헌법개정을 통한 정권연장은 국민과 괴리된 독재

정치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으로 몰락과

정을 반복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현행 헌법

인 1987년 체제로 민주화 이전 정권연장을 위한 왜곡된 

헌법개정의 역사는 사라졌다. 현행 1987년 체제가 헌법

개정의 핵심적 사유인 대통령 입후보 자격변경과 대통

령 선거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재임시 대통령에게 적용

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로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왜곡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인 1987년 체제에 대하여 정치권

과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이지만 제왕적 대

통령에 대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도 

대통령의 정책수행을 단기성과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

제점을 가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단수다수득

표율에 의한 대통령 당선방식도 문제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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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민

주화 이후 국민의 참여주권의 확대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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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나타난 헌법개정의 정치적 동인 분석

국문초록 한국의 헌법개정은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자 혹은 집권세력이 집권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적 장치가 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의성에 대한 동인보다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

하였다. 한국헌법은 집권위기를 해결하려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69년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있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과 1972년 박

정희의 유신헌법이 있다. 셋째,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헌법과 

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넷째,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헌법과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최근 한국의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논쟁, 
지방분권논쟁, 행정수도명시논쟁, 정치개혁논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제어 : 집권위기, 헌법개정, 권력연장,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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